


 

• 경쟁력 없는 대학 규제  
 

   경쟁력 있는 대학의 혁신을 위한 자율성 확대 
 

 

• 대학의 학사제도 선택 폭 확대 

 
 

추진 배경 



 

• 4차 산업혁명 주도하는 대학의 혁신 역량 배양  
 

 

• AI 시대 탄력적 지식활동 보장 

 

• 해외 진출 활성화 
 

추진 배경 



 

• 모듈형 학기 운영 및 유연 학기제 도입 
 

– 현행 2-4학기제를 학칙으로 자율화 

– 학년별로도 다른 학기제 운영 허용 
 

   * 진로학기, 실습학기, 취업준비학기 등 가능 
 

 

• 학사 운영기준 명료화 및 집중이수제 도입 
 

– 학기당 15주 규정을 완화하여 4-8주의 집중이수 가능 
 

   * 블럭수업, 집중수업 등 수업 형태의 다양화 
 

– 학점당 15시간 기준은 엄격히 적용하되 운영방식은 자율화 
 

 
 

 

 

 

 
 

1. 학사제도 유연화(6~11쪽) 



 

• 융합(공유)전공제 도입 
 

– 편제 정원 없이 학과와 학과가 
   융합 전공을 개설 
 

– 원 소속학과의 전공 이수 없이  
   융합 전공만 이수도 가능 

 

• 학습경험인정제 확대 
 

– 대학(원)에서 구글, 테슬라 등 연구소 경력의 학점 인정 
 

– 최첨단 산업분야 산학협력·교육 활성화 
 

• 국내 대학간 복수학위 허용 
 

• 졸업유예제 도입 
 

2.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(12~19쪽) 



 

• 교육과정 순회 운영 
 

– 교수가 시·도 내에서 순회하며 학교 밖 일정 장소에서 강의 

– 교사, 군인, 선수촌 입소자, 산업단지 근로자 등 학습기회 확대 
 

 

• 원격수업 인정기준 마련 
 

– 원격수업으로 졸업학점의 20%까지 학점취득 인정 
 

 

• 대학원 원격수업 허용 
 

– 대학원 취득학점도 졸업학점의 20%까지 인정 
 

 

 
 

3. 이동·원격수업 제공(20~23쪽) 



 

•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진출 
 

– 외국대학이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,  

  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1/4 이상 수업시 국내대학 학위수여 허용 
 

 
 

• 복수대학 공동 해외진출 허용 
 

– 대학 컨소시엄의 국외 진출 가능 
 
 
 

• 외국대학과 교류시 원격수업 학점취득 허용 
 

– 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시, 외국대학 취득학점의 20%까지 원격
수업으로 취득 인정 

 
 

 
 

4.  국내대학의 국외 진출 발판 마련(24~31쪽) 



 

•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기간 확대 
 

– 수업연한 단축기간을 1년으로 확대(6개월  1년) 
 

 

• 석사과정 졸업요건 자율화 
 

– 학위논문 제출, 프로젝트 수행 등 학위취득 요건을 학칙으로 규정 
 

 
 

 

5. 추가 과제(32~33쪽) 



 

• 입법예고 : 2016.12.9 ~ 2017.1.18 
 

• 2017.2월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목표 
 

 

 

 

 

 
 

6. 향후 일정 




